
제1조 :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일시차입
한 도 액

1.  예  산  총  칙

회  계  명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액

 총          계 4,036,916,048 121,099,000

 일  반  회  계 2,653,463,916 79,603,000

 특  별  회  계 1,383,452,132 41,496,000

  공기업특별회계 558,339,310 16,749,000

    상수도사업                       252,603,028 7,578,000

    하수도사업                       216,421,000 6,492,000

    지역개발기금                     89,315,282 2,679,000

  기타특별회계 825,112,822 24,747,000

    아시아경기대회시설               31,324,000 939,000

    의료급여기금                     214,703,000 6,441,000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34,287,000 1,028,00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     73,500,000 2,205,000

    택지조성사업비                   150,042,031 4,501,000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       41,545,000 1,246,000

    집단에너지공급                   19,693,442 590,000

    센텀시티개발                     69,428,000 2,082,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105,481,020 3,164,000

    교통사업                         28,120,354 843,000

    유료도로                         28,225,975 846,000

    미하야리아부대시설이전사업비     ─          ─     

    광역교통시설                     28,763,000 862,000

제2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같다

제3조 :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 2003년도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64,457,000천원으로한다 

제5조 :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6조 : 2003년도 예비비는 아래와 같다.

일반회계 27,015,653 천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406,119 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56,716 천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63,076 천원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 340,520 천원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421,037 천원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1,025,723 천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120,251 천원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1,698,594 천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984,315 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0,943 천원

유료도로특별회계 693,875 천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천원

제7조 :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      (2) 공공요금 및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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